
      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제11조 제2항(정보공개 여부의 결정)에 따

라,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

회신하고자 합니다.

           1. 정보공개 청구사항

             - 청구인 : 장 무 경(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351 에이션파트너스빌딩)

             - 청구내용 : 법인(일반)택시회사에서 보고받은 택시부가세경감세액 관련

                          모든서류

           2. 정보공개요청에 대한 회신 : 동일건(접수번호:3285802)이 심의 후 결정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예정에 있음

붙임 : 결정통지서 1부. 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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